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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배우자에대한배려를위한목적뿐만아니라양도소득세나종합부동산세등의절세목적으로주택을
공동명의로취득하거나, 임대소득분산을통한종합소득세절감을위해상가를배우자가취득하게하는등
다양한목적으로배우자에대한증여를고민하는경우가많다.  

배우자에대한증여를고민하고있다면알아두어야할세금지식을몇가지소개하고자한다. 

재산규모, 자녀수, 연령등을고려하여장기간분산증여할필요가있다.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원(증여재산공제 한도)을 초과하여 증여 받는 경우, 그 초과액(증여세 과세표준)에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한증여세가 부과된다.  

* 1억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

따라서,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다시 6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로인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배우자에 대한 재산이전이 가능하므로 10년씩 6억원 상당의 증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6억씩 증여하는 것이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재산 규모가 클 경우에는 6억씩 증여하여 얻게
되는 절세효과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10년간 상승할 재산가치나 해당 재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
등을 감안하면 세금을 일부 납부하더라도6억원 이상 증여하는 것이 재산이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규모, 자녀의 수, 향후 재산가치의 변동성,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본인에게 맞는 분산증여의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 

1



Samil PwC 2

배우자로부터자금을차입할경우에는차입증빙을잘구비해야한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저율 혹은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에는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수취한 이자와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연간 적정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약
2억원 정도를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적정이자(2억×4.6%)와실제이자(0)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금을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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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차입약정서 등을 잘 구비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2억원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재산을 취득할 때
배우자의 자금이 사용되었는데 차입약정서도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우자로부터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입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납세자의 채무정보를 사후관리 하면서 채무의 상환여부, 상환자금의 출처
등을 최종상환시까지 추적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가족법인을 통해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간 대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무이자 대여금액이 최고 약 2억원 정도이지만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할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에 대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특정법인 증여세)하는 규정이있는데 특정법인 증여세는 연간 1억원 이상의 증여의제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100%주주인 법인에 20억정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연간
적정이자(20억×4.6%)와 실제이자(0)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기준인 1억원에 미달하여 주주인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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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도용도외로사용하는경우에는증여세가과세될수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까지 생활비로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2천만원씩 줘도 생활비로 전액 인정되기도
하고 월 5백만원씩 주더라도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본인(생활비를 받은 배우자) 명의의 자산 취득에 사용되지도 통장에 쌓이지 않고 있으면 생활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월 5백만원씩 받아도 이를 아끼고 아껴서 본인(생활비를 받은 배우자) 명의로 상당액의
적금을 들고 있다면 증여가 될 수 있다. 

소득현황,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여 생활비를 주고, 생활비 지급에 일정한 패턴(예를 들면 매월말 일정금액)이
있으며, 생활비를 받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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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획을수립할때에는납부할증여세의재원마련계획도
고려해야한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현금을 증여 받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개월간 나눠내는 분납,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눠내는 연부연납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연부연납은 신고기한에 최소한 증여세의 1/6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 간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 적절한
납세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할 적정한 재산이 있는지 신고 시 납부할 금액과 매년 납부할
연부연납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할지 납부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수관계자의 재산으로 국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본인의 재산 중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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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획이있는재산을증여할때에는신중해야한다.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상장 대주주 보유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후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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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등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의 경우에는 5년내) 양도하는 경우와 주식을 증여 받은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산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소득세법
제97조의2, 이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을 두고 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세 납부액을 세액공제 해 주거나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일부만 조정해주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양도 후 세후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총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도할 계획이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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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4년까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이 아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따라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외관을 취하였을
뿐 실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되돌리는 등)에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실제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6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양도하는 절세 방법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 분부터는 주식도 필요경비 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제 증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실제로) 증여하고 1년 경과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절감될 수 있다. 

배우자에게사전증여를많이하면상속세부담이커질수있으므로
상속까지고려한종합적인사전증여계획수립이필요하다. 

상속세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제외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할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장 큰 공제
혜택이다.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는 세법에서 정한 한도(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소한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 상속세의 증가요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될 경우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6억 초과 증여분) 만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증여하지 않았거나 6억 이내로 증여한 경우보다 총 부담세액(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한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연령이 높고 건강을 자신할 수 없다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원 이내로만 증여하고 10년
경과 후 다시 6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총 세액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는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인의 수, 배우자 외 사전증여재산의 규모, 증여 및 상속개시 시점, 향후 재산가치의 전망, 소득세 등 상속세
및 증여세 외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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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2502T-RP-028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Contacts 김운규Partner
woon-kyu.kim@pwc.com
02-3781-9304

고액자산가세무자문팀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